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9,406,596 10,182,198

일반회계 255,767,380 7,673,021

특별회계 83,639,216 2,509,176

공기업특별회계 7,681,145 230,434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681,145 230,434

기타특별회계 75,958,071 2,278,74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979,241 149,37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6,131 17,584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57,229 31,717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40,045,484 1,201,36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488,445 224,65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337,218 250,117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200,546 66,01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832,847 324,985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408,467 12,254

기반시설특별회계 22,463 67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 략"

제 4 조 "생 략"

제 5 조 "생 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959,49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